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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□ 근거 :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·세출결산서제출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

□ 예비비 사용내역
(단위 : 천원)

연번 부서 승인일자
승인액

(지출액)
지출사유

1
일자리

정책과
2025.10.21.

9,600

(9,600)

 25년 7.16.~7.20. 및 8.13.~8.14. 집중호우로 

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

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

□ 예비비 사용 명세서

예  산  과  목 예산 내역
집 행 내 역

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소요예산 집행예산

안정적인 

경제 

자립기반 

조성

신산업 

육성지원

패션봉제산

업 지원 및 

육성

이주 및 

재해보상금

민간인 재해 

및 복구활동

보상금

9,600 9,600

 - 호우 피해 
소상공인 
재난지원금 지급

 - 8백만원x3개업체

   (국8,000, 시6,400,  
구9,600)

(단위 : 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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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현황

 추진목적

○ ‘25.7.16.~20. 및 8.13.~14.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

소상공인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

 추진근거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2(복구비 등의 선지급)

○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

○ 2025년중소기업·소상공인재난피해지원계획(서울시소상공인정책과-2081, ’25.2.17.)

○ 7월 호우피해복구(지원) 계획알림(서울시 치수안전과-16102, ‘25.9.11.)

○ 8월 호우피해(추가) 복구계획(서울시 치수안전과-17167, ‘25.9.26.)

 추진현황

○ 재난명 : 7. 16. ~ 7. 20. 호우

- 7. 16. ~ 20. : 서울, 성북 지역 집중호우 발생

· 16일 : 호우주의보(강수량 78.0mm/일), 17일 : 호우주의보(강수량 67.5mm/일)

- 7. 21. ~ 28. :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실시

- 7. 28. : 피해조사 완료 →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 입력 및 확정

○ 재난명 : 8. 13. ~ 8. 14. 호우

- 8. 13. ~ 14. : 서울, 성북 지역 집중호우 발생

· 13일 : 06:30 호우주의보 → 11:00 호우경보(강수량 114.0mm/일),

14일 : 호우경보 해제(강수량 36.0mm/일)

- 8. 15. ~ 8. 22. :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실시

- 8. 22. : 피해조사 완료 →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 입력 및 확정

○ ’25. 10. 23. :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(24,000천원) 지급

※ 주택(침수)피해 9건은 치수과(63,000천원)에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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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7월 호우 피해 소상공인(3개소)

- 7. 16. ~ 7. 20. 호우 피해 : 1개소[미림어패럴(장위2동)]

- 8. 13. ~ 8. 14. 호우 피해 : 2개소[전진(월곡1동), 더니트(돈암1동)]

○ 지원방법 : 구비 예비비 편성 및 국·시비 간주처리 후 집행

○ 지원금액 : 24백만원(업체당 8백만원)

(단위: 건, 천원)

  

재 난 명 건수 지원금 유형 지급금액
분담금액

국 시 구

합  계 3 24,000 8,000 6.400 9.600

7.16.~20. 호우
(국고 미지원)

1
재난지원금 3,000 - 1,200 1,800

위로금 5,000 - 2,000 3,000

8.13.~14. 호우
(국고 지원)

2
재난지원금 6,000 3,000 1,200 1,800

위로금 10,000 5,000 2,000 3,000

○ 분담기준

- 7. 16. ~ 7. 20. 호우 피해 : 시4:구6

- 8. 13. ~ 8. 14. 호우 피해 : 국5:시2:구3

  

【국비 : 지방비 부담기준】
   · 지원기준 : 자치구별 피해액 49억원 또는 사유시설 3천만원 이상    ※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5조
【시비 : 구비  부담기준】
   · 지원기준 : 최근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.3이상 0.9미만은 시:구 = 4:6 부담    ※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제2조
【위로금 지원기준】 :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제9호,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결정

 예비비 지급 현황

지 급 일 예산액(천원) 집행액(천원) 집행잔액(천원) 비 고

2025. 10. 23. 9,600 9,600 0


